
울사( )

결

사건 : KR-1200068

신청 : 경

피신청 : 주 (Jeon joo heon)

당사 쟁 도 름1.

신청 : 경

청 도 청주시 상당 암동 건 아 트 동110 1101

리 남앤드남 변 사 승욱: ( )

피신청 주: (Jeon joo heon)

경상남도 마산시 상남동

쟁 도 름들 "party-su.com, partysu.net" ,

피신청 에 해 주 가비아 울시 동( ) ( 182-13

륭포 트타워 차 에 등 어 다2 11 ) .

차 경과2.

신청 아시아도 름 쟁2012.5.1. (ADNDRC)

울사 하 라고 함 넷주 쟁 원 에( ‘ ’ )

쟁 도 름 또는 말 를 하는 신청 를 하 다.



는 등 에게 등 보를 청하는2012.5.2.

하 고 등 에 등2012.5.2.

등 사항 해주었다.

는 쟁해결신청 가 통 도 름 쟁해결2012.5.4. 규

하 규 라 함 통 도 름 쟁해결규 한( ‘ ’ ),

아시아 도 름 쟁해결 보 규 하 보 규 라 함 에( ‘ ’ )

른 식 건 여 를 검하 다.

는 쟁해결신청 를 우편 피신청 에게2012.5.8.

하 고 피신청 에게 답변 를 할 는, 2012.5.8.

마감 우편 통지하 다2012.5.28. .

피신청 답변 를 하지 않았고 에2012.5.28. ,

미 통지를 피신청 에게 하 다2012.5.29. .

는 철 원에게 청하 고2012.5.30. ,

통지를 하 고2012.5.31. , 2012.5.31.

승낙 립 과 독립 언 아 를 하 다.

사실 계3.

신청 등 한 래 갑2007. 1 <partysu.co.kr> ( 4

류 매를 주 사업 하는 넷쇼핑몰 운 해 다가4)

주식 사 티 를 립하 다 갑 또한2011. 6. 28 “ ” .( 7 )

신청 경 티 라는 상 를 사 해 해당2007. 1 “ ”

에 해 상 비 등 하 다 갑2011. 10. 12 . (

3 )



한편 피신청 쟁도 름, <party-su.com> 2011. 11.

에 갑 그리고 등 하1 ( 2 1) <partysu.net> 2011. 12. 2

다 갑.( 2 2)

당사 들 주4.

신청A.

신청 주 약하 아래 같다.

후 에 르 쟁도 름들 등 행(1)

가비아 크 가비아 등 어 갑" [ ]" ( 2 )㈜

어 피신청 가비아 크 지 하 나 신청 당시" "

에 해당 도 름들 연결 는 웹사 트에는 운 가 주“

재 어 므 갑 쟁도(Jeon jooheon)" ( 1 )

름들 실질 등 는 주 다" " .

쟁도 름 신청(2) <party-su.com> <partysu.net>

등 상 비 티 갑 동" "( 3 )

하게 어 들 도 름 신청 상 비, .

티 가 특허청에 등 직후에 등 었다" " .

피신청 가비아 크 가비아 도 등(3) " [ ]"㈜

행 쟁도 름 <party-su.com> <partysu.net>

등 에 한 리 또는 당한 갖고 지 않 본,

도 름들 실질 사 운 하고 는 주" (Jeon

역시 쟁도 름 등 에 아 런 리 또는 당한jooheon)"

가지고 지 않다 또한 주 도 름 등. " "



에 신청 과 거래하 신청 주 에게 티, " " "

상 비 를 사 할 어 한 한 여한 없다" .

쟁도 름 과 신청(4) <party-su.com> <partysu.net>

과 동 업 신 류 매를 하는 넷 류쇼핑몰에

사 고 또한 쟁도 름들 웹사 트는 신청

도 름 웹사 트를 그 피 한<partysu.co.kr> ( )

것 다 갑 쟁도 름들 한 웹사 트가 동.( 4 ).

한 업 류 넷쇼핑몰 에 미 사 고 신청( )

웹사 트를 그 한 비 어 볼 피신청 또,

는 실질 등 주 경업 신청 사업" "

해할 본 도 등 사 하고 다.

피신청 또는 주 본 도 름 함(5) " "

상업상 득 얻 그 웹사 트에 등 하는 상

나 비 처 후원 계 거래상 계 천 계 등에, , ,

하여 신청 상 비 웹사 트 또는 동.

야 할 도 넷상 를 고 그 웹사 트

하고 다.

피신청B.

피신청 답변 를 하지 않았다.

검 단5.

규 항에 르 신청 신 주 철시키4 (a)

하여 다 과 같 건 해야 한다.



신청 리를 갖고 는 상 또는 비 등( )ⅰ

도 름 동 하거나 동 킬 도 사하다는 것,

등 그 도 름 등 에 한 리 또는 당한( )ⅱ

가지고 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,

등 도 름 한 등 사 고( )ⅲ

다는 것.

라 상 사항과 하여 당사 가 주 하는 논 단

하 다 과 같다.

비 본 건 쟁 도 름 사A.

쟁도 름 과 는 신청 상<party-su.com> <partysu.net>

지 티 가 아니라 티“ ” “ ”

를 포함하고 다 그런 쟁도 름들과 신청“Party Su" .

상 지가 학 사 없다 할지라도

들 단어들 미가 동 하거나 사하다고 해한다

동 또는 사 할 다.(Société pour l’Oeuvre

et la Mémoire d’Antoine de Saint Exupéry Succession Saint–

Exupéry D’Agay v. Perlegos Properties,– WIPO Case No.

D2005-1085; Compagnie Generale Des Etablissements Michelin -

Michelin & Cie. v. GraemeFoster, WIPO Case No. D2004-0279 본)

널 쟁도 름 가 신청<party-su.com> <partysu.net>

상 동 하 쟁도 름“PARTY SU”

신청 상 한 미가 동 하다는

한다.

그러므 본 널 규 에 하는 같4 (a)(i)

신청 쟁도 름 신청 상 동 하거나 동

킬 도 사하다는 한 것 단한다.



피신청 리 또는 당한B.

규 에 르 피신청 쟁도 름 등4 (a)(ii)

에 한 리 또는 당한 가지고 지 아니하다는 사실에

한 책 신청 에게 나 단 신청

에 해 지 않는 한 한 거“ ” (prima facie

를 하 만 하 그 책 피신청 에게evidence)

다.

신청 경 티 라는 상 를 사 해 고 해2007. 1 “ ”

당 지에 해 에 상 비 등 하2011. 10. 12

갑 피신청 에게 해당 상 에 한 사 허락하거나( 3 )

승 한 없 에도 하고 피신청 신청 상 동 하

거나 동 키게 할 도 사한 쟁도 름 등 하

다고 주 한다 쟁도 름들 웹사 트는 신청 허락.

없 신청 넷쇼핑몰에 게재 하여 갑( 4

넷쇼핑몰 개 한 후 신청 상 매하1 2)

여 다 에 해 피신청 답변 를 하지 않았 어.

한 주 나 거도 시하지 않고 본 널도 별도 다른

거를 견할 없었다.

라 본 널 규 에 하는 같4 (a)(ii)

피신청 쟁도 름에 해 리나 당한 가

지고 지 않다는 사실 신청 에 한 것

단한다.

피신청 한C.

규 에 르 신청 해당 도 름4 (a)(iii)

한 등 고 사 었 하여야 한다 또한.



규 에는 한 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4 (b)

는 열거 경우에 해당하지 않 경우라 할지라도 같

취지에 해당하는 타 사 도 포함 다.

본 널 사건에 쟁도 름 등 사 과 하

여 다 과 같 사실 피신청 한 한다.

피신청 또는 주 신청 상 동 킬(1) " "

도 사한 쟁도 름들 등 하고 사 한 그리고 피신

청 웹사 트가 신청 쇼핑몰 웹사 트 하여 동

킬 도 사한 에 비 어 볼 피신청 또는 주

상업상 득 얻 넷상 를 고

신에 웹사 트 하여 상업 득 얻 는 한

가지고 쟁도 름 등 사 한 것 할

다.

쟁도 름들 한 웹사 트가 동 한 업 류(2) (

넷쇼핑몰 에 미 사 고 신청 웹사 트를 그)

한 비 어 볼 피신청 나 실질 등, "

주 경업 신청 사업 해할 본 도"

등 사 하고 는 것 다.

실질 등 주 가 신청 과 과거에 신청(3) " "

상 매해 거래 계가 었고 거래 계가 단 후에

신청 상 사한 쟁도 름 등 하고 사 한 "

주 넷쇼핑몰 웹사 트가 신청 넷쇼핑몰 체"

한 쟁도 름들 한 등

사 것 다.

러한 사실에 하여 본 널 규 에4 (a)(iii)

하는 같 피신청 쟁도 름 한 등



하고 사 하 다는 사실 신청 에 한 것

단한다.

결6.

같 검 한 결과 본 는 규 항, ‘ ’ 4 (i)

차규 에 하여 신청 신청에 라 피신청 에‘ ’ 15 ,

하여 쟁도 름들 과 를<party-su.com> <partysu.net>

할 것 결 한다.

철

1

결 년 월: 2012 6 15


